법정관리 `기업들의 무덤` 아니었다
회생신청 7년새 7배…20% 재기 성공
대출 손실처리 은행 반대로 활성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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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1위 태양광업체 넥솔론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회수하겠다"며 넥솔론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회사는 넥솔론 대표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종합화학회사로, 넥솔론과 대주주가 같다. 

산은 관계자는 "넥솔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에 회사 상황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서 초기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넥솔론을 둘러싼 당시 소동은 법정관리에 대한 금융회사 측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법정관리 전문가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기업 여신은 부실채권이 돼 버리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막으려는 은행 등 채권단 측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채권단뿐만이 아니다. 한계기업들 스스로도 신규 수주나 보증서 발급상 불이익 등 걸림돌 때문에 법정관리를 꺼린다. 3일 국세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법인 2만1233곳 가운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법인은 873곳에 불과했다. 경영난으로 망한 기업 중 96%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공중분해된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기업의 무덤으로 여기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법정관리를 택하는 기업과 '기사회생'에 성공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2007년 116개에서 지난해 873개로 지난 7년간 7배 넘게 늘었다.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부활에 성공한 기업도 2011년 66개에서 지난해 165개로 증가했다. 약 20%가 재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설사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질서 있는 기업 퇴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현정 기자 /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age1.jpeg
HHER 54571

(Et9=24)
131

21

20074 20099 20114 20138 201443
‘AE=riYH




